
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안내
(150㎡ 이상 일반음식점)

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

150㎡ 이상인 업소는 2020. 8. 19. 0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
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.
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

미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.

핵심방역수칙 <미준수시 집합금지 조치>

사업주·책임자 이용자

▶ 출입자 명부 관리

  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

    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

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

▶ 사업주, 종사자 마스크 착용

   -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

  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

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

   작성

  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

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▶ 마스크 착용

   -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150㎡ 이상 일반음식점은 전자출입명부(KI-Pass) 의무적용시설임

• 적용기간: 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, ‘경계’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

•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음

•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
  -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,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
    (신분증 대조 필수) 
  -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사용 

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,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  -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,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

장소에 별도 보관
  -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
• 계도기간(8. 19. ~ 9. 9.) 이후 미설치·미사용 시설 조치

  - 의무적용시설 중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

우, 집합 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
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
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
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
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

150㎡ 이상 일반음식점 방역수칙

핵심 방역수칙 <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>

사업주·책임자 이용자

▶ 출입자 명부 관리

  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<의무적용>

    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

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

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▶ 사업주, 종사자 마스크 착용

   -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

  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

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

   수기출입명부 작성

  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

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▶ 마스크 착용

   -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기타 방역수칙

· 방역관리자지정

· 유증상자발생시코로나검사안내

· 손을씻을수있는시설또는손소독제비치

· 자연환기가능한경우창문상시개방

· 밀집최소화를위해이용인원제한또는시간예약제실시

· 영업전후등주기적소독실시

· 침방울이발생하는행위자제안내

· 가능한포장및배달판매이용안내하기

· 1인반상제공또는개인별접시, 집게, 국자등제공

· 음식점생활속거리두기지침준수여부등


